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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 PQS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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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Navy PQS system to Advance the Navigational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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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사기구의 국제 약인 STCW, 국내 해기 

련 지정교육기  교육 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 다.  해군 PQS 제도는 안 항해 측면에서 STCW 

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 으로 평가된다. STCW 약을 기 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 를 안 항해와 련된 법규, 해사 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 하고 객 식, 단답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 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상 으로 해기 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해 PQS 합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해군 장교능력평가제도(PQS), 항해사, 해기사, 해기능력, STCW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ndatory minimum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on ship specifi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STCW. The trai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for navigational 

competence of Korean navy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paper suggests adjustment of the evaluation range, increment of 

evaluation items,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types, differentiation of certification-related education by officer's commissioning 

program in order to improve the PQ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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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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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논문은 “해군능력 향상을 한 해군 PQS 제도 발 에 한 연구”란 제목으로 “2012년 추계학술 회 논문집(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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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 건조기술  최첨단 항법 시스템의 개발 등으로 오늘

날의 해운산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진 으로 발

되어 왔다. 그러나 해상에서 발생되는 선박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탈리아 호화 유람선 콩코르

디아르호 좌 사고(’12년 1월),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미 이

지스함과 일본 유조선간 충돌사고(’12년 8월), 고속정과 민간 

상선간 충돌사고(’10년 10월) 등에서 보듯이, 최첨단 기술과 

항법장치로 무장한  군함과 상선에서도 항해 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는 단순히 그 선

박의 물   인  피해는 물론 해양 환경오염 문제까지 유

발시킨다는 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해상에서 선박이 안

하게 항해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분

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물  요소인 선박이고 둘째는 인

요소인 선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환경  요소인 해상환경

이다. 그  해상환경은 자연 이고 불가항력 인 요소로서 

인간이 임 로 개선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해상 

안 을 해서는 물  요소인 선박 리와 인 요소인 선원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박의 안 과 선원의 자

질 향상을 한 다양하고 다각 인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국제  공감 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선박의 안 기

으로는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 약)가, 선원의 자격기 으로는 

STCW(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당직근무의 

기 에 한 약)가 체결되었다. 특히, STCW 약은 기술

, 환경  변화 요구에 발맞추어 1978년에 최 로 도입된 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  조류와 시행상 발생되는 각종 문제

을 보완하기 해 1차 개정이 1995년에 이루어졌고, 2010년 6

월 필리핀 국제회의에서 2차 개정이 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재 국토해양부장 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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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에 해기교육을 한 지정 교육기 을 지역별 는 교육

상에 따라 학교, 문 학, 고등학교, 연수원 등으로 지정

하여 교육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교육기 의 특정학과를 

일정기간 재학한 자는 해기사 면허시험에 필요한 승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해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해

기면허는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주로 상선과 어선

에만 강제성을 갖고 있다. 반면, 군함은 리를 목 으로 하는 

상선이나 어선과는 달리 공 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과 

화물이 아닌 각종 무기를 장착한 선박이기 때문에 해기면허 

련법의 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군함정과 민간선박 

간 충돌 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해기자격에 한 문제는 

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한 사실이다. 군함이 비록 특

수선박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선박의 일종이라는 사실과 부

분의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비롯한 해상교통법에서는 일반

선박과 같은 취 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Table 1, 2와 같이 해상에서 발생되는 민간선박들의 해상사고

는 크게 지 않고 있으며, 해군 군함에서도 안  련 사고가 

멈추지 않고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발생된 

계함과 폐기물 운반선 충돌사고(’05년), 상륙지원정과 여객

Table 1 The current state of the maritime accident of 

civilian ships(including fishing boats) 

발생

연도 

사  고  유  형

충돌 좌 화재 침몰
기

손상
조난 사상 기타 계

’07 225 10 21 20 8 18 - 3 10 315

’08 200 11 16 23 15 8 2 6 21 302

’09 182 6 21 20 15 13 2 11 11 281

’10 202 10 27 16 15 18 1 16 23 328

’11 185 10 20 16 8 2 1 19 20 281

합계 994 47 105 95 61 59 6 55 85 1,507

* 출처 : www.kmst.go.kr/ststistics. 해양안 심 원. 2012년.

Table 2 The current state of the maritime accident of Navy 

vessels

발생

연도  

사  고  유  형

충돌 좌 화재 침몰
기

손상
조난 사상 기타 계

’01 - - 1 - - - - - 1 2

’02 2 1 - - - - - - 1 4

’03 - - - 2 - - - - - 2

’04 - 1 - 2 1 - - - - 4

’05 1 - - - - - - 1 - 2

’06 - - - - - - - 3 - 3

’07 - - - - - 1 - 1 - 2

’08 1 - - - - - - - - 1

’09 - 1 - - - - - - - 1

’10 3 - - - - - - - - 3

합계 7 3 1 4 1 1 0 5 2 24

* 출처 : 해군 안 사고 발생 황. 해군작 사령부. 2001～2011년.

선 충돌사고(’08년), 고속정과 어선 충돌사고(’10년) 등 군함과 

민간 선박간 해상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사

고원인의 부분은 항해 책임자인 당직사   이더 당직자 

등에 의한 임무 소홀, 조함능력 미숙, 국제 해상충돌방지규칙 

미 수 등 주로 인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STCW 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해

기사(항해사 기 ) 자격면허 취득을 한 요건과 련 교육기

의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해군에서 항해과 장교를 

상으로 시행 인 PQS(Personnel Qualification Standards, 

장교능력평가제도)에 한 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STCW 약

2.1. 도입 경과  의의

STCW 약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선원의 훈련, 자

격증명  당직근무의 기 에 한 국제 약으로, 1978년 7월 

7일에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85년 7월 4일에 조약 제 861

호로 발효하 다. STCW 약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선원의 훈련, 자격 증명  당직근무의 최 기 을 국제

으로 통일시켜 해상 안 과 해양 오염 방지를 인 인 측면에

서 유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질 선원의 승선이 제도

으로 방지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련 감독권을 연안국에 

부여했다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2 STCW 약 세부내용

국내 해기 면허 3 에 해당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에서 항해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의 자격증명에 한 강제  

최 요건은 STCW 약 부속서 제 Ⅱ장 1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정해 놓았다. 첫째,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행선에서 

승무하는 항해 당직을 담당하는 모든 해기사는 한 증명서

를 소지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모든 희망

자는 연령이 18세 이상이면서 선내훈련을 포함한 승인된 훈련

로그램으로서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추고 이를 승인된 

기록부로 문서화해야 한다. 는 3년 이상의 승인된 승무경력

을 갖춰야 한다. 셋째, 요구되는 승무경력  최소 6개월 이상

의 기간은 선장 는 자격을 갖춘 해기사의 감독 하에 선교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무선통신직무를 수행하기 하여 한 경우 제 Ⅳ장의 규정 

 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승인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여섯째, STCW CODE 제 A-Ⅱ/1조에 규정된 

해기 능력의 기 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3가지의 추

가사항으로,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모든 지망자는 STCW 

CODE 제 A-Ⅱ/1의 제 1란에 수록된 과업, 임무  책임을 

운항 에서 수행하기 한 해기능력을 입증할 것. 최소한 

규칙의 요건에 따라 VHF 무선통신을 수행하기 한 합

한 증명서를 소지할 것. 조난사고시 무선통신에 하여 일차

 책임을 지도록 지명된 경우,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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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인정된 합한 증명서를 소지할 것 등이 있다. 

Table 3은 STCW 약에서 요구하는 해기사가 되기 한 최

 교육 훈련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Minimum Program duration for becoming an officer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구분 최 연령 총 교육기간 승선훈련기간

항해당직 항해사
18세 이상

36개월 이상 1년 이상

기 당직 기 사 30개월 이상 6개월 이상

* 출처 : IMO STCW 약 부속서 제 Ⅱ, III/1조. IMO. 1995

2.3. STCW 약 주요 개정내용(2010년)

STCW 약 개정은 선박의 건조기술과 항법 장비의 발달

로 인한 최첨단 선박을 운용할 해기사의 교육에 한 새로운 

기  마련을 해, 1995년 면 개정 이후, 2010년 1월 최종

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당해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외

교회의에서 채택하게 된다.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정리로 10개의 신설 용어  정의가 추가되었

다. 약과 련된 “증서(Certificate)"라는 용어의 해석을 명

확히 하기 하여 이 보다 세분화 하 다. COC(Certificate 

of competence)는 약 2장(항해), 3장(기 )과 7장(다기능 해

기사)에 의해 발 되는 해기사 면허이고, COP(Certificate of 

proficience)는 제5장(특정선박)과 제6장(안   보안)과 련

하여 발 되는 교육이수 증서이며, Appropriate certificate는 

통신사의 자격증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신설 직 으로 

Electro-technical officer, Able seafarer(Deck, Engine, 

Electro technical)을 두게 되었다. 둘째, 면허와 련된 사기행

의 방지를 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약 당사국의 약 

수에 한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훈련의 이수와 련 서류를 

엄격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면허에 한 발 , 갱신, 정지, 

손 등의 이력을 산화하여 모두에게 공개하고, 2017년 1월 1

일까지 이를 문 D/B화 하도록 하 다. 셋째,“당직근무  

보안”에 한 기 (Watchkeeping and security standards)으

로 ‘보안’을 첨가하여 선원의 직무능력을 당직근무 능력뿐 아

니라 보안에 한 능력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장기간 해상에

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교육여건

을 제공하기 해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 기반 교육(Distance learning & E-learning)을 실시하

도록 하 다. 다섯째, 선박기술의 발 , 운항환경의 변화에 부

응한 해기능력의 확 를 하여 선박교통 리(Vessel Traffic 

System; VTS), 선교자원 리(Bridge Resource Management; 

BRM), 자해도(Electronic Chart Displayp; ECDIS) 등과 

련된 교육을 필수 교육사항으로 추가하 다. 여섯째, 자 기

사(Electro-Technical Officer)와 유능부원(Able seafarer)을 

도입하여 자기 사는 사 으로 기, 자제어의 운용과 

정비를 담당하고, 유능부원은 선교  기 당직 뿐만 아니라 

련 장비의 모니터링  작동, 그리고 련 장비의 정비  

수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곱째, 최소 휴식시간에 한 기

과 마약류나 알코올의 남용 방지를 해서 하루 최소 10시

간의 휴식시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행의 내용을 보완하여 7

일  최소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한, 주 청과 

선박회사는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 방지를 해 한 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수토록 했다. 여덟째, 최근 해   해상 

무장 강도 등에 응할 수 있는 보안능력을 요구하여 선원들

을 상으로 보안 친숙훈련(Security-related familiarization 

training), 보안 인식교육(Security awareness training)을 신

설  강제화하고 지정보안책임(Designed security duty) 담

당자, 선박보안사 증서(Cert. of ship security officer)의 자격

기 을 규정하고 있다.

3. 해기사 면허제도  지정 교육기  황

3.1. 해기사 면허 제도

해기사 면허 취득과 련해서 선박직원법 제4조 제1항에서

는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명시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하여 국토해양부장

이 부여토록 하고 있다. 한, 선박직원법 제5조 제1항에 따

라 수행하는 업무 역  책임범 에 따라 1 에서 6 의 항

해사  기 사, 1 에서 4 의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

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기사는 선박에서 선장, 항해

사, 기 장, 기 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운항사의 직무

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Table 4에서 보듯이 3  이상 국

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해서는 일정한 승무경력이 필요

하며 해군 함정 승조 역시 승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Table 4 Mandatory minimum experience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of officers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면허

수

승  무  경  력

승선한 선박 직  무 기간

1

연안/원양수역을 항행하는 1,600톤

이상 상선, 200톤 이상의 어선

선장

1등 항해사, 운항사
2년

연안/원양수역을 항행하는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1등 항해사 3년

배수톤수 1,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는 부장 2년

2

연안/원양수역을 항행하는 

1,600톤 이상 상선, 200톤 이상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원양수역을 항행 하는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1등 항해사 3년

배수톤수 1,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는 부장 2년

3

연안/원양수역을 항행하는 500톤 이상

상선, 50톤 이상 여객선 는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원양수역을 항행하는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1등 항해사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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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규정한 STCW에 따

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정부로부터 탁 받아 시행하고 

있다. 평가과목은 Table 5와 같이 크게 항해, 선박운용, 해사

법규, 해사 어, 문(상선, 어선) 등 5개 과목으로 분류되며, 

면허 수별로 평가과목을 세분화하고 평가비  한 달리하

여 평가하고 있다.

Table 5 The subjects of examination for certification in 

charge of a navigational watch

[단  : 과목별 출제비율(%)]

시험과목  과 목 내 용 1 2 3

항 해

항해계기, 항로표지 20 20 28

해도(수로도지), 조석  해류 - - 16

지문  천문항법 20 32 32

  이더항법 36 32 20

항해계획 24 16 4

운 용

선박의 구조  설비, 이동  조종 24 28 28

선박의 복원성 12 16 12

당직근무, 선내의료 - - 16

기상  해상 16 12 12

동력장치, 비상조치  손상제어 20 20 16

수색  구조, 해상통신 12 8 8

승무원의 리  훈련 12 8 8

선내 의료제공 조작과 리 4 8 -

법 규

개항질서법. 선원법, 선박안 법 20 20 20

해양사고 심 에 한 법률 4 4 4

해양오염방지법, 해상법, 교통안 법 24 24 24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52 52 52

 어
표  해사 통신 어 40 40 40

해사 어 60 60 60

문

상 

선

화물의 취   하 28 52 28

선박법 - - 24

해운실무, 해사 련 국제 약(상선) 72 48 48

어 

선

어획물의 취   하, 수산실무 72 72 64

수산 련법 - - 12

해사 련 국제 약(어선) 28 28 24

합격 기 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  만 을 기 으로 과

목별 40  이상, 과목 체 평균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

기사 자격 취득 지정교육기 인 해군사 학교 역시 재학생  

시험에 합격 후 1년 승선경력 요건만 갖추면 3  항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3.2. 지정 교육기  황 

해기교육을 한 지정 교육기 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해양부장 의 지정에 의해 선정된다. 국내 

표  해기교육 지정교육기 은 Table 6과 같이 군에서는 해

군사 학교, 일반 는 한국 해양 , 목포 해양 , 부경 , 제주

가 있으며, 일반 기 으로는 해양수산연수원이 있다. 

Table 6 The subjects for navigational competence in Korea

구  분 교  육  과  목

해군사 학교

ㅇ 항해학개론, 선박조종론, 해사법규,

   항해 계기학 등 7～9학  이론교육

ㅇ 연안실습, 순항훈련 등 5개월 

   승선실습

한국해양 학교

목포해양 학교

부경 학교

제주 학교

ㅇ 선박 운용학, 자항해학, 

   천문항해학, 해사교통법, 해사 어,

   통신운용 등 67학  이상 이론교육

ㅇ 약 1년간 승선실습

해양수산연수원

ㅇ 개항질서법, 국제해상충돌 방

   규칙,   이더 항법, 

   해사 어, 항]해계기, 해상교통

   안 법 등 6개월 751시간 이론교육

ㅇ 항해실습 1년(실습선 3개월, 상선9개월)

재 해군사 학교 해기 련 교육과목은 생도 2  3학년을 

상으로 항해학개론, 선박조종론 등 7～9학 의 이론교육과

연안실습, 순항훈련 등 약 5개월간의 항해실습을 실시하고 있

다. 한국해양 , 목포해양 , 부경 , 제주 의 해기교육과목

은 선박운용학, 자항해학, 천문항해학, 해사교통법, 해

사 어, 통신운용 등 60여 학  상당의 이론교육과 약 1년간

의 항해실습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연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문 학 이상의 졸업자 ,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항해

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개항 질서

법,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이더 항법, 지문/천문항

해, 표 해사 어, 항해계기, 해상교통안 법 등 40여 과목, 총 

751시간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 후 1년간의 항해실습

을 실시하고 있다. 

4. 함정근무 장교 능력평가제도(PQS) 

군함이 항해 일 때 항해 당직사 의 임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그 책임 한 막 하다고 할 수 있다. 항해 당직사

은 당직임무 수행  충돌과 좌  등과 같은 험요소들로부

터 함정을 안 하게 조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항해과 장교는 안 항해를 한 제반 지식을 겸비하고 경험을 

통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항해 당직사 의 격기 에 부합되

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 으로 해군에서는 항해과 

장교를 상으로 장교 능력평가제도(PQS)를 시행하여 함정근

무 장교들로 하여  직무수행을 한 문지식을 습득하게 하

고 있다. 특히, 함정 입  임장교, 함정의 지휘 을 맡게 

되는 장교들로 하여  조기에 업무를 숙달시킴으로서 해기 능

력  함정의 투 비태세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장교 능력평가제도의 평가 상은 Table 7과 같이 크게 1단

계에서 4단계로 총 4개 단계로 나 어져 있다. 이  1,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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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함정근무 임장교와 육상근무 후 함정으로 입한 

  이며, 3단계는 부서장 이하  장교, 4단계는 함(정)

장, 편 장 등 지휘 들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Table 7 The evaluation target for certification for naval 

officers

구  분 평  가    상

1단계
ㅇ 함정근무 임장교

ㅇ 육상근무 후 함정으로 보직된 ·

2단계 ㅇ 1단계 자격 획득한 함정 근무 ·

3단계
ㅇ 함정근무 부서장 이하  장교(2단계 자격 획득 장교)

ㅇ 2단계 자격 취득시 동일함에서 3단계 평가 면제

4단계 ㅇ 함(정)장, 편 장

장교 능력평가제도(PQS)의 단계별 평가과목은 Table 8과 

같으며, 1단계의 경우 함정 입 후 4개월 이내에 정박당직사

, 항해/ 투정보실 당직사 , 분 장, 일반보수, 정신 력/지

휘일반, 기 당직사  등 6과목에 하여 평가한다. 2단계는 

함정 근무 에  진  후 6개월 이내, 1단계 합격 후 육상

근무 후 함정에 입한 ㆍ 는 입 후 3개월 이내에, 

술, 항해  함 통제 과목을 평가한다. 3단계에서는 함정 보직 

후 3개월 이내에 검안으로 실기평가의 합격여부를 정기

으로 하고 있다. 4단계 필기  실기평가는 소속 (단) 장이 

주 이 되어 지휘일반  함 통제 분야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Table 8 The contents of the phased evaluation for 

certification for naval officers

단 계 평  가  과  목

1 항해, 탐, 기  당직사 , 일반보수 등

2～3 술, 항해  함통제

4 지휘일반, 함정운용   

PQS 1단계는‘항해 당직사 ’과목에 해기 련 평가 내용들

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임장교들이 항해  함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임무 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며 요하다고 

Table 9 The evaluation contents of the navigational 

competence for PQS

단 계 평  가  내  용 참  고  서  

1

항해 당직사 임무,

조함술, 통신운용,      

연안항해술,기동항해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무선통신운용, 조함술, 

연안항로지, 지문항해,     

함정훈련, 국제신호서 등 

2, 3, 4

항법, 해사법규,

항해장비  계기,

조함  안 항해

선박운용과 조종,  

국제신호서, 해양기상학,

함정훈련지침서 등

할 수 있는 당직근무 지침  조함술을 포함한 기본 인 항해 

운용술, 통신운용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 

PQS 2, 3, 4단계 평가에서는‘항해  함 통제’라는 평가과목에 

해기 련 내용들을 주로 포함시켜 장차 함정을 조함하고 지휘

하게 될 항해과 장교들에게 항해  조함 통제와 련하여 필

수 이라고 할 수 있는 항법에 한 문제  항해 장비/계기

의 운용, 해양기상에 한 이해, 주요 국면에 있어서의 조함 

 안 항해에 한 분야, 함정 기본훈련 분야 등에 한 내용

을 다루고 있다. 문제의 구성  내용은 1단계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복되면서도 난이도가 보다 높게 되어 있다. 단계별 

평가내용  참고서 은 Table 9와 같다.

행 해군 PQS 제도의 문제유형  문항수는 Table 10, 11

과 같다. 1, 2, 3단계의 필기시험은 장교능력평가 지침서에 수

록된 내용  단계별, 과목별 문제지를 바탕으로 문제은행에

서 문제를 선별하여 단답식  서술식 형태의 문제로 평가하

며 4단계에서 필기시험은 객 식 형태의 문제를 일부 포함하

여 평가를 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장교 능력평가 지침서에 수

록된 내용  단계별 그리고 평가 상자가 편승한 함정 유형

에 따라 종합서술형과 장비실습형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출제

한다. 한, 기 합격한 장교들을 상으로 년 1회 장교능력평

가제도 확인 검을 시행함으로써 장교능력평가의 실질 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상자로 하여  지속 으로 학습동기

를 유발토록 하고 있다.

Table 10 The question types for PQS(Written exam)

단 계
유형별 문항수 배 

(한 문제당)객 식 단답식 서술식

1, 2 -  20 20
단답식 : 각 2

서술식 : 각 3

3 - - 20 서술식 : 각 5

4 25 25 25
객 ·단답식 : 각 1

서술식 : 각 2  

Table 11 The question types for PQS(Hands-on exam)

단 계
유형별 문항수

배 
종합서술형 장비실습형

 단계 5 5 각 문제당 10

5. 해군 PQS 제도 발 방안

3장과 4장에서는 해기사 면허제도  교육기 , 해군 PQS 

제도에 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기 련 교육내용은 민간 

 해군에서 체 으로 비슷하 으나 어선  상선 련 

문분야는 해군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안 항해 분야는 

해군에서도 부분 교육하고 있으며, PQS 제도를 통하여 평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추가하여 PQS는 해기능력

뿐 아니라 리더십, 정신 력, 술 등 폭넓은 분야까지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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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해군 PQS 제도는 STCW 

약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분조건 수 을 완벽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안 항해 측면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 수 은 

만족한다고 단된다. STCW 약을 기 으로 행 해군 

PQS 제도의 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 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 

PQS 항해당직사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기사 필기시

험 내용은 항해 분야의 천문항법, 법규 분야의 개항질서법, 선

원법  선박 직원법, 선박 안 법, 해양오염방지법 그리고 해

사 어 분야 등이다. 3.2 의 사 학교 교육 황에서 설명하

듯 재 사 학교에서는 천문항법에 련된 교육이 배제되어 

있고, PQS 평가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국제해

상충돌방지규칙에 련된 교육은 사 학교  PQS 평가항목

으로 되어 있는 반면 민간선박과 연 될 수 있는 다른 법규와 

해사 어 교육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규와 해사

어 내용  안 항해와 련된 부분 내용만이라도 PQS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천문항해는 시 개

념, 천체운동 등과 같은 Seamanship 차원의 상식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항법 계기 사용 불가시 치

산출을 한 최후의 보루임을 고려할 때 부분 이나마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의 확 와 문제 유형의 다양화이다. 

행 PQS 평가체계는 해군 내에서 자체 작성/배포되는 PQS 

학습지침서를 바탕으로 피평가자들이 학습하고, 이 학습지침서

의 문제들을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PQS 학습

지침서의 해기능력 평가와 련된 분야인 항해당직사   함

통제 분야의 문항수는 각각 160문항, 130문항으로 한정되어 있

고 학습지침서에 있는 문제들 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평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기사 취득 시험의 문제유형은 객

식인데 반해 PQS 문제유형은 단답식, 서술식으로 주로 구성되

어 있다. 단답식  서술식은 객 식에 비해 피평가자의 학습정

도를 보다 세 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단순 

참고할 내용도 암기 할 수밖에 없으며, 채 자의 주  단의 

향이 크다. 한, 학습지침서의 출제 문항수도 무 어 폭

넓은 범 의 내용을 다루기 힘든 단 이 있다. 따라서 PQS에

서 다루는 내용을 보다 확 하고 다양화하기 해서는 객 식 

유형의 문제도 출제하여 단순 참고용 내용을 평가하되 보다 넓

은 범 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단답식, 서술식 유형의 문제

는 객 식 문제들 보다 심오하고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내용들

을 다룰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과 장교 출신별(사 학교, NROTC, OCS)로 해기

능력 련 교육수 의 상이성에 따른 문제 이다. 사 학교나 

해양계열 학을 졸업한 NROTC(Naval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장교)들은 STCW 약에서 요구하는 해

기 련 과목의 이론  실습을 부분 이수하고 PQS 련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임 을 하는 반면, 일반 학을 졸업 후 

OCS(Officers Candidate School, 학사장교)로 들어온 이들은 

약 6개월의 임   군반 교육만 이수하고 바로 실무부 에 

배치된다. 따라서 상 으로 질과 양 인 측면에서 사 학교

나 학군 장교들보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PQS 1단계 

합격기한을 해기능력과 수 을 고려치 않고 모든 장교들이 동

일하게 함정 입 후 4개월 이내로 정해 놓은 것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PQS 1단계 합격기한을 출신별

로 보다 세분화하여 학사장교 출신자들은 타 출신 장교들보다 

합격기한을 보다 더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평가항목에 

해 보다 내실 있게 비하고 실습 한 병행될 수 있는 기간

을 보장해  필요가 있다.

6. 결   론

오늘날의 선박은 GPS, 자해도, 이더 등 첨단 항법장치

의 도입과 선박의 형화, 고속화, 자동화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고 안 한 항해가 가능하도록 발 하고 있다. 그러

나 아이러니하게도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간의 항해안 사

고는 충돌, 좌 , 화재 등의 형태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

한 해상사고는 상선, 어선과 같은 민간선박뿐만 아니라 군함, 

해경선, 공선 등 특수선에서도 외가 아니다. 이처럼 해상 

선박사고의 주된 원인은 해기 능력 즉, 인 요인에 기인한 사

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기인력에 한 교육의 

요성이 오늘날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 장교

들의 해기능력을 검증하는 자체 시스템인 PQS 제도를 국제해

사기구의 국제 약인 STCW, 국내 해기 련 지정교육기  

교육 로그램, 해기사 면허 취득 자격요건 등과 상호 비교  

분석하 다.  해군 PQS 제도는 안 항해 측면에서 STCW 

약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만족하는 수 으로 

평가된다. STCW 약을 기 으로 해군 PQS 제도의 발 방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QS 제도의 평가범 를 안

항해와 련된 법규, 해사 어, 천문항해 분야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PQS 평가문항수를 확 하고 객 식, 단답

식, 서술식 등 평가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항해

과 장교 출신별(사 학교, 학군장교, 학사장교)로 해기능력 

련 교육의 상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상 으로 

해기 련 교육기간이 짧은 학사 출신 장교들에 해 PQS 합

격기간을 연장해 주고 실습기간도 별도로 부여해  필요가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해군해양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한 ‘해기능력 향

상을 한 해군 PQS 제도 발 에 한 연구’(2012)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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